
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한 시점

토지수용기업자의 협의 요청과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는 기업자에

게 아직 수용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, 기업자가 수용사업시행권한을 부여받은 

뒤에 다시 협의 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

의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기업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

었다 하여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의한 지체보상금은 인정될 수 없

다.<BR>(대법원 1991.10.25. 선고 90누9964 판결)<BR>


